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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장 문 혁 위원

답 변 자
평 창 군 수

(보건사업과장)
일 자

질의 2015년 12월 01일

답변 2015년 12월 02일

회 의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4)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

질문요지

○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 야간 및 휴일근무 관련근거 제출

답변내용

○ 보건복지부 2015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관련

     - 관련근거: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 제9조제2항

공중보건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

시간 외에 또한 공휴일에 시간외근무,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, 환자 진료

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,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

할 수 있다.

※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 대체 휴무를 줄 경우 외래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

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수당지급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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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근거 2015년「보건복지부 운영지침」 발췌


